












간결화필요



가정방문형

주야간보호형

급여비용 청구

(요, 목, 간, 주, 단)

통합재가주야간보호형

가산비용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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√ 월 중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수급자 표시방법(※ 일반은 빈칸으로 표시)

• 주 : ‘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형’으로 이용한 수급자

• 가 : ‘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’으로 이용한 수급자

• △ : 해당 급여제공월에 통합재가서비스와 일반 재가급여 함께 이용한 수급자

• ○ : 해당 급여제공월에 통합재가서비스 유형(가정방문형↔주간보호형) 변경한 수급자





예시1) 일반 → 통합재가 가정방문형
예시2) 통합재가 가정방문형 → 
통재 주야간보호형 → 일반 급여







제13조 (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)

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1.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

2.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

3.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(조무)사 가산금

4. 제34조의 주 · 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

5.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

가족휴가제 급여비용

6.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

7.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

8.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








